
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

변경요건

○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

  - 생명∙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  -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

○ 성폭력∙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

  - 생명∙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  -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  -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※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“유출”과 그로 

인한 “위해, 위해 우려” 또는 “피해 또는 피해 우려” 입증 자료 제출 필요

변경절차

소요기간 접수후 6개월~9개월

시행일자 2017. 5. 30일부터

접수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

문의처 가정1동주민센터 (☎ 032-560-3050)

신청인
주민등록지

시장∙군수∙구청장
주민등록번호

변경위원회

①변경신청 ②변경결정청구

③심의결과통보④처분결과 통지


